
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17. 6. 9.>

농수산물도매시장·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(제44조제1항 관련)

부류별 양 곡 청 과 수 산 축 산 화 훼
약 용

작 물

도시인구별

(단위: 명)


30만

미만

30만 

이상～100

만 미만

100만 

이상

30만 

미만

30만 

이상

100만 

미만

100만 

이상

30만 

미만

30만 

이상 

100만 

미만

100만 

이상
 

시 설

㎡ ㎡ ㎡ ㎡ ㎡ ㎡ ㎡ ㎡ ㎡ ㎡ ㎡ ㎡

대 지 1,650 3,300 8,250 16,500 1,650 3,300 6,600 1,320 2,640 5,280 1,650 1,650

건 물 660 1,320 3,300 6,600 660 1,320 2,640 530 1,060 2,110 660 660

필

수

시

설

경매장(유개[有蓋]) 500 990 2,480 4,950 500 990 1,980 170 330 660 500 500

주  차  장 500 330 830 1,650 170 330 660 170 330 660 330 330

저온창고(농수산물

도매시장만 해당한

다)

300 500 1,000

냉  장  실 17 30 50 70 130 200

(20톤) (40톤) (60톤) (80톤) (160톤) (240톤)

저  빙  실 17 30 50

(20톤) (40톤) (60톤)

쓰레기 처리장 30 30 70 100 30 70 100 70 130 200 30 30

위 생 시 설 30 30 70 100 30 70 100 30 70 100 30 30

(수세식 화장실)

사  무  실 30 30 50 70 30 50 70 30 70 100 30 30

하주대기실· 30 30 50 70 30 50 70 30 70 100 30 30

출하상담실

부 류 별 양 곡 청 과 수 산 축 산 화 훼 약용작물



부 수  시 설

상온창고, 중도매

인 점포, 중도매인 

사무실

저온창고(공판장 

및 민영도매시장만 

해당한다), 상온창

고, 가공처리장, 재

발효 및 추열실, 중

도매인 점포, 중도

매인 사무실, 소각

시설, 농산물 품질

관리실, 대금정산

조직 사무실, 수출

지원실

상온창고, 가공처

리장, 제빙시설, 염

장조, 염장실, 중도

매인 점포, 중도매

인 사무실, 소각시

설, 용융기, 대금정

산조직 사무실, 수

출지원실

식육운반차량, 중

도매인 사무실, 축

산물 위생검사시설 

및 사무실, 도체 등

급판정시설 및 사

무실, 부산물처리

시설, 농산물 품질

관리실, 부분육 가

공처리시설, 대금

정산조직 사무실

저온창고, 상온창

고, 중도매인 점포, 

중도매인 사무실

상온창고, 중도매

인 점포, 중도매인 

사무실

기 타  시 설

가. 회의실, 경비실, 기계실등

나. 금융기관의 점포

다. 기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

  비고

1. () 내는 처리능력을 말한다.

2. 필수시설 중 "사무실"은 해당 도매시장·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에서 영업하는 도매시장법인·시장도매인·공판장의 사무실을 말

한다.

3. 도매시장법인을 두지 않는 도매시장의 경우 경매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부수시설 중 "중도매인 점포"·"중도매인 

사무실"을 적용하지 않고, 필수시설에  "시장도매인 점포"를 추가한다.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도매시장의 경우 필

수시설에 "시장도매인 점포"를 추가하되,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장소(중도매인의 영업장소등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)와 시장도매인의 

영업장소는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4. 부수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은 도매시장·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여건에 따라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.

5. 충분한 주차장·차량진입도로 및 상하차대와 상·하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6. 인구는 개설허가 또는 승인신청 당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특별시 및 광역시의 공판장·민영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그 시설

이 설치되는 자치구의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.

7. 청과부류를 취급하는 공판장·민영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청과부류 시설기준의 50퍼센트를 낮추어 적용할 수 있으며, 민영도매시

장·공판장이 청과부류와 기타부류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청과부류의 시설기준만을 적용한다.



8. 수산부류중 활어류·패류·해조류·건어류·염건어류·염장어류·건해조류 및 젓갈류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냉장실 및 저빙실을 

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의 시설기준은 기준시설의 50퍼센트를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9. 축산부류중에서 조류 및 난류만을 취급하는 도매시장·공판장·민영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축산부류시설기준의 50퍼센트를 낮추어 

적용할 수 있다.

10. 산지에 설치되는 공판장의 경우 위 시설기준에서 50퍼센트를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. 다만, 산지에 설치되는 수산물공판장은 위 

시설기준에서 80퍼센트를 낮추어 적용할 수 있고, 주차장·사무실·하주대기실·출하상담실을 필수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
